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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보도

제제주주일일보보: 『‘꽃미남대기’호스트바극성』제하의기사(2011년4월29일자사회면)

내내 용용:  신제주일대서홍보전단배포-호객행위노골화

남성종업원을 고용해 여성손님에게‘술시중 들고 여흥 돋우는’불법 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명‘호빠’(호스트바)들의영업이극성을부리고있어단속이절실하다는지적이다.

특히 경찰이 지난달부터 6월까지 호빠를 중심으로 불법 풍속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남성 접대부를 고용한 호스트바가 극성이며 경찰의 호스트바 단속 의지에

의문이제기된다고보도하면서신청인유흥주점의상호를함께게재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신청인의 유흥업소를 마치 남성접대부를 고용해 불법 행위

를하는것처럼보도하여재산상손해를입었다며정정보도를구하는조정을신청했다.

�심리전, 신청인은신청을자진취하했다.

경찰의호스트바단속에관한기사에서이와무관한신청인이운영하는

유흥주점의상호를보도하여피해를입었다.

사례 42

사 건 : 2011제주조정1   손배청구

신 청 인 : 고 ○ ○

피신청인 : ㄜ제주일보사

중 재 부 : 제주중재부

접 수 일 : 201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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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산상 손해 사례

호빠영업이한층기승을부리는것으로확인돼단속의지에의문이제기되고있다.

최근 연동과 노현동 등 유흥주점들이 밀집한 지역에선 호빠를 홍보하는 전단지 배포와 호객행위 등

이 노골화해 행인들에게 불쾌감을 낳고 있다. 문제의 전단지엔‘강남선수 00명 항시 대기’, ‘강남 꽃미

남DJ 00명항시대기’등불법행위를암시하는문구들이버젓이게재돼있다.

예전엔 사람의 눈을 피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전단지 배포행위 자체도 전혀 남을 의식하지 않는

등 양성화하고 있다. 실제 저녁시간대 연동 유흥가에서는 젊은 남성 두세 명이 호빠 홍보 전단지를 다

른이의시선은아랑곳않고거리에뿌리고다니는모습이쉽게목격된다.

호빠에이어‘디빠’도등장했다. 디빠에서‘디’는덤핑(Dumping)의머리말로싸다는의미다.

아울러 성매매 전단과 음란광고물 등도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어 유해환경 정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고조되고있다.

K씨(42.연동)는“신제주권 일대는 호빠가 판치고 유해 광고로 도배돼 가족과 함께 못 다닐 정도”라

며“강력한단속이시급하다”고지적했다.

이와관련경찰관계자는“호빠영업실태를파악, 불법확인시강력단속하겠다”고밝혔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일금9,911,220원을지급하라.

조정신청후경과

조정신청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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